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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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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로에서의 일반 공중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일
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도277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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